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1. 

제안일자 및 제안자 년 월 일 이창열 의원 발의 : 2025 9 8 , ❍

회부일자 년 월 일 회부 : 2025 10 1❍

상정일자 제 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307 1❍

년 월 일 상정 의결              (2025 10 13 · )

제안설명의 요지2. 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 )

가 제안이유 . 

  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의 협력을 통

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군 내 조사료 생산을 확

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 조 제 조( 1 ~ 2 )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안 제 조( 3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 조( 4 )

  지원대상자 사업 지원제한 등 안 제 조 제 조, , ( 5 ~ 7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3.  전문위원 정유진( : )

검토보고서 전문  ※ ··············································································· 붙임 [ 1]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4. :「 」

토론 요지 없음5. :「 」

심사 결과 원안가결6. :「 」

소수의견 요지 없음7. :「 」

기타 사항 없음8. :「 」

붙임  1.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1 .「 」 

      2.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부1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 개요1. 

제 안 자 이창열 의원  : 

제안일자   : 2025. 9. 8.

회부일자   : 2025. 10. 13.

상정일자   : 2025. 10. 13.

제안이유2. 

  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의 협력을 통

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군 내 조사료 생산을 확

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3. 

  목적 및 정의 안 제 조 제 조( 1 ~ 2 )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 안 제 조( 3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 조( 4 )

  지원대상자 사업 지원제한 등 안 제 조 제 조, , ( 5 ~ 7 )



검토의견4. 

가 관련 근거 . 

    지방자치법 제 조13「 」 에서 농림 수산 상공업 등 산업 진흥· ·

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축산법「 」 

제 조3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축산환경 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 

급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 공급하여 축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 ·

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 안 제 조 목적 및 안 제 조 정의 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1 ( ) 2 ( )

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정당성을 확보함.

    안 제 조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에서3 ( )  군수 및 조사료 생

산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안 제 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에서 지원계획의 필수 포함사항4 ( )

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함.

    안 제 조 지원대상자 및 안 제 조 사업 등 안제 조 지원제한 5 ( ) 6 ( ), 7 (

등 에서 ) 조사료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지, 

원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

고 합리성을 확보함.

    안 제 조 군유재산의 사용 에서 조사료 생산 촉진을 위해 군유8 ( )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종합검토의견5. 

본 조례안은     조사료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ㆍ ㆍ

ㆍ ㆍ ㆍ

축산법□ 

 ㆍ

ㆍ

ㆍ ㆍ ㆍ

ㆍ



발의연월일 년 월 일 

발  의  자

찬  성  자

이창열 의원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의원

의안

번호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제 조 목적1 ( )

제 조 정의2 ( )

ㆍ

제 조 군수의 책무 및 생산자의 책무3 ( )

ㆍ

ㆍ

제 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4 ( )



ㆍ

제 조 지원대상자5 ( )

ㆍ

제 조 사업 등6 ( )

ㆍ

ㆍ ㆍ ㆍ



ㆍ

ㆍ

제 조 지원제한 등7 ( ) 

제 조 군유재산의 사용8 ( )

ㆍ

제 조 준용9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비용추계서 제 조제 항 관련( 3 1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조례안 제 조 사업 등

나 비용발생 요인 축산농가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지원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조사료 재배농가 호 월 기준 대상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

지원

제조장비 조사료 자동 급이기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

사료 구입 사일리지 발효제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ㆍ네트 등 지원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국ㆍ도비 보조 및 자체 재원 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락처

구  분 산출기초 년(2025 ) 예산액 천원( ) 비 고

제조장비 지원TMR 천원 개소60,000 ×1 ×70% 42,000 도비 자체+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천원 개소15,000 ×1 ×70% 10,500 도비 자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원 톤63,380 ×7,717 ×90% 440,195 국비 도비 자체+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천원462 ×132ha×50% 30,492 국비 도비 자체+ +

조사료 구입 지원 천원 톤600 ×1,667 ×50% 500,000 자체사업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 천원 개70 ×400 ×50% 14,000 자체사업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ㆍ네트 지원 천원 개소48,750 ×2 ×50% 48,750 자체사업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천원462 ×130ha×50% 30,000 자체사업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천원462 ×140ha×50% 32,340 도비 자체+



연도별 비용추계표 < >

단위 천원( : )

구  분
차년도1

년(2025 )

차년도2

년 (2026 )

차년도3

년 (2027 )

차년도4

년 (2028 )

차년도5

년 (2029 )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5,741,385

제조장비 지원TMR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40,195 440,195 440,195 440,195 440,195 2,200,975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30,492 30,492 30,492 30,492 30,492 152,460

조사료 구입 지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ㆍ네트 지원 48,750 48,750 48,750 48,750 48,750 243,750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32,340 32,340 32,340 32,340 32,340 161,700

재원 조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1,148,277 5,741,385

의존

재원

소 계 257,246 257,246 257,246 257,246 257,246 1,286,230

보조금 257,246 257,246 257,246 257,246 257,246 1,286,23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91,031 891,031 891,031 891,031 891,031 4,455,155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891,031 891,031 891,031 891,031 891,031 4,455,15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mm×297mm[ 60g/ ( )㎡




